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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자는 

관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 

습니다. 

특히 2014 최근 개정세법, 비과세 · 감면, 법인 중과세 제도, 각종 

기업지원사업 등을담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담당부서와 미리 상담하시면 더욱 

도움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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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원 

중소기업등육성자금 지원 

우수기업 선정 

이전기업 선정 

기업유치포상금 

기업 sos 지원 

※01외에도 매우 다앙한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자세한 사합은 인앙시정 기업지원패8045-2561, 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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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유의사항 

자동차 구입에서 펴|차까지 

셀프상속등기방법 

n -
당3 알아뚜먼 유용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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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 행위(게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서|」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 

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서|」와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서|」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용도 ]

지방세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업 ,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셰와 세목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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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별 지방세 구분 ]

---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 

+ 부과고지 세목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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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는 경기도 세입에 포함되어 경기도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시용되는 세금으로 총 6개 세목(취득세, 등록먼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을 이전(유통)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가 납부 
하는세금입니다 

등록면허셰 

·등록분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1록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면허분등록면허세 

면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 준법률적 행정 
행위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레저서|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씨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점 자립도를 높0 1려는 목적으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팔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 

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 

---“ 
시세는 지방자치닫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그 구역 싼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말합니다. 

총 5개 서|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이 있습니다. 

주민셰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펀재 그 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 · 사업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세금입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사업장 면적 330m'를 초과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환경 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소유와 사용에 대하여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워한 세금입니다. 소득분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서|로서 소득세액 ,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셰 

담배소비세는 저|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삐훌 

l를!!&|---늪률l 
--...........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털,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듬h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 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 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 

되는 세율은 ‘000원’ 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룰i률폐-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톨튿힐1 1'1밍r..s•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S때 지방자치 

E쩌|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 과세표준 · 세율 세액 · 납부기한 납부 

장소 미납 시 취하는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댐늪를l --....... 
고써|관정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를 납세자 

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ι 



l원틀l궐륨l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정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놓훌맏능-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소득분과 같이 짐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정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Jfi파르-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 

니다 . 

.... 월힐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냉|뭔휠R킹.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 

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t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정산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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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납부방법 납 부 기 간 ( 기 한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득 서|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보통징수 • 미신고 납부지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신고납부 
• 균등원 주민세 보통 징수(납기 8. 16∼8 31) 

-?「ζ 민 서| •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뷔신고납부기간 7. 1∼7.31) 
·보통징수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매월 1 0일) 

• 정기분 제1기원6. 16∼3이 / 제2기분(12.16∼31) 

자동차세 ·신고납부 • 수시분 · 중고 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 부과 
·보통징수 정기분 누락자 1월17월 수시 부과 

• 연세액 일시 납뷔1 ,2,6,9월)/분할 납부(3,6,9,12월)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앙도 꽁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다음해 5. 1∼5.31) 
·보통징수 • 특별 짐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다음달말일까지 
·보통징수 • 특별 짐수 특별징수세액 

러| 저 서|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지역자원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컨테이너 20일까지, 기존 지역개발세분) 

시 설 서| ·신고납부 
• 매년 7월(1 6∼31), 9월(1 6∼3이 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신고납부 
• 매년 1.16∼31 (먼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신정서 접수 전까지) 
·보통징수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정기분 - 7월 ( 16∼31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재산세전액납부 

재 산 세 ·보통징수 
- 9월(16∼3이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재산세전액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어| 대하여 수시 부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부가세액의 5%) 
•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징수액 납입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취득세 ·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서| ·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짧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I뭔훨llm훌멜맘.훌.훨屬羅鷹驚뤘;l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뿌(31일까재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닙부 
•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댄허세 납부(16∼31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뿌 / 분할 납부(31일까재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닙부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30일까지)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세와 동새 
• 자동차세( 1기분) 납부(16∼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염 / 분할 납부(30일까지)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닙부(16∼30일)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31일까지) 
· 도시계획세분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지방교육세 납부(1 6∼31일)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낀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의 t출세액이 512_1변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재산세 [주택분{1/긴 건물분] 납부(16∼31일)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주민세(균등분) 납부(16∼2:1 일) 

• 도시계획세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 /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뿌 / 분할 납부(30일까지)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닙부 
• 재산세[주택분{1ι), 토지분] 납부(16∼30일) 

• 자동차세(2기분) 납부(16∼31일) 
• 자동차세 분할납부(31일끼지)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닙부(16∼31일) 
※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신고 납뷔12. 1∼1 2. 15)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10일까지 
매월 | · 레저세 10일까지 • 자격자원시설세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세분) 말일까지 

1월 

뀔
 -쩔

-뀔
 
6월 

7월 

8월 

9월 

1 2월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 ‘ 미납부 수시 부과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사 부과 

수시 | · 중고 자동차 자동차세 일털계산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 납뿌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사 부과 

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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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퍼고납부납세지깐 

부동산등기 부농산소시1시 

| 법인세분 | 사업장소재지 
선박등기 선적항소재지 (시 군멸 안분) 

r 

자동차등록 등록지,사용본거지 스득A샘 됐1 
건설기계등록 등록지 

지방 특별징수분 f의 r --
항공기등록 정치장소재지 소득세 (근로소득) | 

법인등기 본 지점소재지 
트-「벼 2~""-「「닙:!:" 

| 소득지급지 상호등기 영업소소재지 (기타) 

광업권등록 광구소재지 
종업원분 사업장소재지 

어업권등록 어장소재지 
납세자 관할세무서,서|관 지방 

저작권 
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주핀과세권자 등록에 [활권 

대한 저작인접권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지 
등록 자동차세 
면허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주소지 

저작권 
제조담배의 매도 

소매인 . 
영업장소재지 --------

데이터베이스 담배 
국내반입 세관소재지 제작자의 권리 소비세 

특허권 
기타제조담배 제조장 소재지 

시g크요ζ〉시아감l 등록권자주소지 
기타반입 바'---이 ""하 」- 자 0.-}..」~

전력용수 발전소 소재지 

주사무소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소재지 

영업허가 영업소소재지 
지역 

광업권등록토지 

| 등기 등록관정 
자원 지하자원 

소재지 
시설세 

납세지불분명 L소재지 컨테이너 닙I 관할지 

레저서| I 경마장 경정장 경륜장 소재;q와 원자력발전 발전소소재지 

장외 발매소재지별 안분 지방교육세 도세세목납세지 



I 인 5,000원(교육세 포함)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 개인사업자 법인 , 5∼50만원 
사업소 연면적(330m' 초과) I 1m' 당 250원 
승용 자동차 | 언 1cc 당 80∼200원 

승합 지동차 I 2'2!5천원∼11묘!5천원 

화물 자동차 6천6백원∼15만7천5백월 
I 니 jJ)_통세액의 36%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국세”/ | 끼(탄력세율 26.%, ’09.5.21)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I 20뻐( 1갑) 당 641원 

승매승자) 투표권 발매액 냄J매액의 10%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m' 당 20원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 I 20%(취득분 20% 저|외), 20%,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 I 40%, 25%, 20%, 30%, 50% 
담배소비세액 | 1 I 주 택 0.1, 0.15, 0.25, 0.4% 

건축물, 주택, 토지 「 토지 종합 0.2, 0.3, 0.5% 
재산세 별 도 0.2, 0.3, 0.4% 선박, 항공기 

분 리 0.2% 
건 축 물 0.15% 
재산가액의 0. 14% 

보펀0 8), 이전(1.5, 2. 이, 실정(0.2) 

보쥔O O낀 기타(건당 7,500원)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소유권 등록(1), 설정(0. 2), 기타(5천원) 

영 리 법 인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지증가(0. 2) 

1만8천원∼6만7천5백원 

탤 지방세 서l율 일람필 ]

취 득 세|부동산,차량등취득 

지 방소 비 세 | 부가가치세(국세) 
지방소득세 

주 민 세|균등분 

재산분 

소유분 

지방교육세 

재 산 세 

과세특례분 | 토지, 건축물, 주택 
등록 |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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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주택 토지(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국서O 

일반세율 2.8%, 3.5%, 4.0% 등 
중과세율 6.8%, 8.0%, 12% 
부가가치세액의 5%( ’10년부터) 
민간최홈소비자출자묘에 X맥별 가중치 적용 배분 

세액의 10% 

급여총액의 0.5% 

· 주 택 0.5 0.75, 1 1.5 2% 
· 종합토지 0.75, 1.5, 2% 
• 별도토지 05, 0.6, 0.7% 

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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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꾀i폭궐 세율안내고 

l톱뜰훨-
1『획페 ‘l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표준 세율] 

[서|율 특례(「지방세법」 저115조)] 

적용할 세율 | 표준세율에서 20/1 00(〕(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한 세율 
(저11항)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신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접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저1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상속휘득 

@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I퍼상 제외)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저|외) 
@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민법」 제834조 및 저1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00(〕(중과기준세율) 

적용할 세율 l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 사업용 및 공장 신 증설 부동산이먼 
(제2항) 1 3배 중과세 

※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개수로인한취득 
@ 선박·차량과기계장비 및토지의 가액증가 

@ 과점주주의취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치랑 취득 
@ 「지방세법」 제7조 저1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 장비 또는 차량 취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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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유 상 
드갇 λ,} 
' 0 

/샤 ~" 
C>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 신청 
7f 。} 든므 

I t:::1 T「

가처분 

가등기 

기타등기 

8/1,000 

20/ 1000 

15/1000 

8/ 1,000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저당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임차금액 

소유권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2/1,000 

채권금액 

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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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영리법인 출자금액 또는 출자가액| 4/1,000 「 12/1,000 

설립과 합병 | 비영리법인 출자총액 또는 재산금액| 2/1,000 : 6/1,000 

합병 출자의1 영리법인 출자증가액 I 4;1,000 I 1211.000 

증가 ' 비영리법인 출자증가액 211.000 I 6/1,000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출자증7f액 디1,000 3/1,000 

자본증가 

1 대되|내로 본점,주사무소이전 1건당 112,50(〕원 12/1,000 이전은 신설 

지점,분사무소설치 1건당 「I ~~200원 120600원 
그밖의등기 1건당 ,200원 제외 

l흩펠핍댐E펌률좋폼뿔염 
1‘·헤 

j빼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원 15000원 9000원 

저15 종각 --18000원 7500원 4,500원 

l률필훌훌릎돼l 

분
 

득
 

소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100 

법인세액의 10/100 

소득세액의 10/100 특별징수하는소득분 

혀i --



l흩를뀔iilm 

200,000원 
법인균등분 

균등분 

50000원 

5,000원 
(교육세포함) 

50000원 

개인균등분 | 

」캔인샌잔균등분 L 시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XHAft:t 

”년」--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제곱미터 당 250원×200/100)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으| 5/1,000 

시내에주소를둔개인 

l룰훌훌-

---5,000'2.!펜 이하 I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 10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1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억원이하 년꾀앤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냐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I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전 답 과수원 목징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과서|표준의 40/1,000 
그 밖의 토지 |과Ai l묘준의 2/1000 

사치성 재산용 [과Ail표준의 40/1,00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과Ail표준의 5/1,000 
대도시 내 공장용 |표준세율의 5배 (5년간)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으| 2.5/1,000 
별장 L과세표준의 40/1,000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전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I 195,000원+1억5천E뭔 초고금액으| 2.5/1,000 
3억원 초과 I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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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률표좋웹꾀l 

1,000cc 01하 

~:뽑 1,600cc 01하 

승용자동차 12,000cc 01하 1600cc DI하 140원 

2,500cc 01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

2,500cc 초과 24원 
μ--

기타승용자동차 2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자승동합차 I소형 - 전세버스 50,000원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소형 일반버스 25000월 65,000원 
--{ --

1,000kg 01하 6,600원 28,500원 

2,000kg 01하 9600원 34,500원 

3,000kg 01하 13500원 48,000원 

화물자동차 14,000kg 01하 18000원 63000원 

22,500원 79500원 

36000원 130,500원 
+ -t 45,0뼈 157,500원 

삼륜이하소형자동차| 3‘300원 -기 18,000원 

※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최고 50%(차령 12넨까지 경감 

.. 



l밑셀휠될힐-

0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 일반과세분 

(표준세율 - 20/1,000 = 적용세율) × 20/100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중과세분(법인 본접용 및 사치성 재산 등) 
【(표준세율 - 20/1,000 = 적용세율) × 20/10[]> × 3= 지방교육세 

잉 다른 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10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우리시) 

• 자동차세액의 30/100 

•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서| 해당분 제외)의 20/100 

.. 훨E품활표l 

• 취득세액의 10/10(〕(종전 등록세 해당 부분 제외) 

• 감면한 취득세액의 20/100 

• 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 - ""-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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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요 개정 내용 ]
回개수의범위확대 

개정전 

저16조(정의) (생 략)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저19호 

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 

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을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후 

저16조(정의) (현행과 같음) 

6. “개수n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저11항저1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 

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 

치하거나수선하는것 

CD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시설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시간탕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텅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개정 이유〉 

- 현행 ‘개수’ 대상인 시설물보다 상대적으로 고가 대규모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 저해 

*옆판·밑판 · 지붕판교체, 기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구조적 보완등 

〈적용 요령〉 -- ’14.1.1. 개수분부터 적용하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과세 
- 시가표준액은 시설물의 산정기준을 당분간 준용 

※ ’14년 중 시가묘준액 산정기준 보완 예정 



( | 뺀캅 쥬는 꺼II샤씨l 섭낭 」

回증여의정의신설등 

개정전 

저17조(납세의무자 등) @ ∼ @ (생 i략) 

〈신 설〉 

※「상증법」 제44조저11항, 저13항, 영33조 

저13항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개정 이유〉 

개정후 

저17.조(납세의무자 등) @ ∼ @ (현행과 

같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 

득한것으로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취득한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한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본다, 

- 현행 「지방세법」에는 ‘증여’에 데한 정의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 

상의혼란 가중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 

하는사례증가 

※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패 적용시 1%, 증여 적용시 3.5%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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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령〉 

- ’14.1.1. 추|득분부터 적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 적용 

저111항저14호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하되 해당 자금을 

마련한경로등을추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등 참조 

•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기 시행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 

세운영과-821‘ 2013.5.28)을 참조하여 운영하되. 

- 부담액이 시가묘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 

토록 유도하고 해당액에 대해 유상취득세율 적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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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상속 재분할로 인한 지분 화과 취득시 증여 간주규정 신설 

개정전 

저17조(납세의무자 등) @ ∼ @ (생 략)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저13항 

영제24조저12항 

개정후 

저17.조(납세의무자 등) CD ∼ @ (현행과 

같음)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 

기 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 

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t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 

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정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 
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있는경우 

3. 「민법」 저1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 

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 

할하는경우 

I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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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세의 경우 상속등기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취득세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의 혼란 야기 

※상속등기 5년 정과 후 재분할 협의시 당초 상속자의 취득세 환급 빛 새로 
운 상속자에게 대한 과세여부(부과제척기간 도과) 혼란 야기 

〈적용요령〉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분할되더라도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

L등며. 

- 따라서, 재분할로 인해 지분이 적어지는 상속자에게는 환급 불가 
※상속지분 감소자 ; 지분의 양도 상속지분 증가자 . 지분의 취득(무상) 

- 다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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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의제법인에 대한 비과세 적용 보완 등 

개정전 

저19조(비과세 등) @ 국가, 지방자치단 

처|,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 

효H국제기구의 휘득에 대하여는 취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 

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 

과한다 

@∼@(생 략) 

@ 「주택법」 제2조저12호에 따른 공황주 

택의 개수(「건축법」 저12조저11항저19화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춰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후 

저19조(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대해서 

느
 」

서
 
해
 

대
 

…” 

@∼@ (현행과같음) 

@ …………… 

· 대 

해서는 ·…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이유〉 

- 조세심판원 심판결과 등으로 인해 일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 
되어 취득세 비과세 수혜, 당초 취지에 불부합 

- 타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비과세에서 제외 
되도록관련규정보완 

• 비과세 조문에 먼제 사항(저16항)이 포함되어 납세자의 혼선 초래 

※제1항∼제5항 ; 취득세 비과세, 제6항 ; 취득세 면제 

- 또한, 비과세 대상은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면제 대상인 85m' 초과 공동주택 
개수시 농특세가 과서|*도|어 납세자 혼란 가중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개수시 연면적 85m' 초과(수도권외 읍·면 
lOOm' 초과)시는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농특세법」 제5조) 

〈적용요령〉 

- 타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딘체로 의제하더라도 비과세 미적용 

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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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특혜세율 삭제 

개정전 

저1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생 략) 

1. ∼ 3. (생 략)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 
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렁 

렁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생 

략) 

1. (생 략) 

가. (생략) 

1) ∼ 4) (생 략) 

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 

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 

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개정후 

저1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같음) 

가.(현행과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이유〉 

- 수익자는 주로 신탁재산의 당초 매수자이거나 매수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어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다를 바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불형평 및 탈세 야기 

※일반적인 경우 1천분의 30, tl ] 영리사업자의 경우 1천분의 25 각각 적용 

〈적용요렁〉 

-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계취득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13.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954. 

’12.3. 28)을 잠조하여 사실상 유상승계에 해당할 경우에 유상세율을 적용 

※기존 조문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시 도에서는 조례 개정 후 시행 

a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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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규정 

개정전 

저120조(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 

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 
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잃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먼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뚜소 

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저11 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한다. 

〈개정 이유〉 

개정후 

저120조(신고 및 납부) G)······ · 

• 취득한 날(「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1117조 

저1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 

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 

을 말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꺼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다음 잔금을 정산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잔금을 침산한 후 허가 신정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와 관례가 불부합되어 민원 등 야기 

※잔금 지급 후 허가받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일로 소급, 신고납부기산일은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2012두 

19229(’12.12.27-파기환송), 2012두16695(’12. 11.29) 등] 

〈적용요령〉 

- ’13.12.31. o I전 허가신청분도 적될되며, 기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고댄88. 2013.5.2이을 잠조하여 운영 

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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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 법인으| 차량 취득내역 통보규정 신설 

개정전 

저122조(등기자료의 통보) @ ∼ @ (생 

략) 

〈신설〉 

1. ∼ 3. (생 략) 

개정후 

제a조(등기자료의 통보) @ ∼ @ (현 
행과같음)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사 

용본거지를 관흘녕f지 아니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 

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 
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안전행정부렁으로 정히는 사항을 다 

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개정 이유〉 

-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서|묘준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중고차량 거래· 
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탈루 발생 
‘;’09년 2,023천건 - - ’ 10년 2,807천건(39% r) - • ' 11년 3 , 323천건(18% • ) 

전국등록제 시행(’1 0.1 2.1)으로 차량 등록관청과 납세지 관할관정이 다를 경우 

취득서류 확인 및 사후관리 소홀 등 우려 

〈적용요령〉 

• ’14.1.1.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대리인 신고시에는 납세자에게 취득신고내역 별도 

우편 통보(관련지침 시행 예정) 

※안내문 발송 및 매도자 입력 프로그램 등 ’14.1.15. 일괄 배포 예정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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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저17호의2 서식] 〈신설 2013.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발 신 등기 ’ 등록관서의 장 「인」 

제 목 .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 매수)관련 취득세 고f서|자료 통보 

차량 취득세 J과세표준 과소적용 내역 

매도자 

시가 | 적용 1사용 |버이며| 법인 | 주사무소 
준액1 과표 본거자닙」。| 변호 | 소재지 

210mm×297m떼백상지 80g/m' (재활용품)) 

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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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개정 이유〉 

-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처|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 미흙 

※ ’92년 대비 ’11년 현재 GDP 368% i, 소비자 물가지수 101% 

- 정액분의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로서의 기능회복 등 도모 

〈개정사항〉 

- (등록분) 과세대상별 50%∼100% 세율 인상 
※ l만원 이하 100%, 1만원∼5만원 75%, 5만원 초과 50%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적용요렁〉 

- ’ 14.1.1.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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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등록대상 
종전 

개정(구간별인상) 
세액 비고 

• 어업권 지문이전(상속) 1,500 3,000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개 
• 부동~~정율세 최저세액) 3.000 6,000 

· 어업권(상속)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 상표 서비스표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800 7600 

• 공장재단, 굉업재단(정율세 외 기타 등끼등록)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설정 이외 기타 등록) 4,500 9,000 

• 어업권(설정 외 기타 등록) 
• 건설기계(정율 외 기타 등록) 5.000 10.000 

100% 
• 상호 등{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상호 등{선박관리인 선임,대리권 소멸) 

인상 

· 광업권(기타이전) 

· 조광권(기타등록) 6.C ]O 12.000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속 이전) 
• 상표 서비스표(상속 이전) 
• 기타 등개제28조저11항저11호부터 7호 외의 등개 

• 선박(정율 외 기타 등게 
• 자동~K정율 외 기타 등록) 7,500 15.000 

· 광업권변경(감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기타 이전) 
9.000 18.000 

• 상표 서비스표(기타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외 등록) 11,500 20000 

• 어업권(상속 외 지분 이전) 12,000 21,000 

· 광업권(이전상속) 
15.0CO 26.200 

· 조광권(이전상속) 

•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75% 
· 법인(기타등기) 

23.000 40.200 
인상 

• 어업권(상속 외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 외) 

• 광업권(증구 또는 증감구) 38,000 66,500 

• 상호 등(설정 또는 취득) 45,000 78,700 

• 광업권(상속 외 이전) 
60,000 90.000 

· 조광권(기타이전)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75,000 112.500 

50% 
• 법인(정율세 최저세액) 인상 

· 광업권설정 
90‘000 135,000 

· 조광권설정 

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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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인구 50만이상의시 
그밖의시 군 

(우리세 
구분 

r 싫쩔di 健·'~빼1& 1;) 현행 현행 현행 

저11 종 45.000 67500 30.0(]] 45,000 18.000 ZlOOO 

제 2 종 36.0CO 54,000 22,500 34000 12,0CO 18000 

제 3 종 27.000 40500 15.0CO 22500 8.00 ] 12 000 

제 4종 18.000 27000 10.000 15000 6.COO 9000 

제 5 종 12,000 18000 5.000 7500 3.COO 4500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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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법인장부 인정범위 강화 

개정전 

저1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 ∼ @ 

(생략) 

@ 법 저110조저15항저13호에서 ‘대통평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것을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 
장·출납전표 결산서 

〈개정 이유〉 

개정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 ∼ @ 

(현행과같음) 

@ ------- -----

1. (현행과같음)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 

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신뢰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 출납전 
표 결산서 

-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법인장부 허위 
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탈루 만연 

- 법인장부의 인정범위를 강화하여 일방적인 허위작성 등 차단 

〈적용요령〉 

- 신고하는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비롯한 
관련서류들을 확민하여 처리 

※ 기타 인정서류 등은 업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시 ·도별로 탄력적 운영 

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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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기타개정사항 

• 토지의 범위 확대(법 저16조 저12호) ’ 사실상의 토지 포함 

• 과점주주 연대납세의무 명확화{법 저17조 저15항) 분법과점에서 제외하였던 

과접주주의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현재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 1148. ’13. 6. 24)을 통해 연대납세의무 

부여중 

-- 잔교의 범위 조정(시행령 제5조 저12항) 유사한 구조물도 포함 

• 거래세 영구인하 관련 지방교육세 산출(법 제151조 저11항 저11호) ‘ 인하되는 

세율(1%. 2%. 3%)에 100으|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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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_J 등 주요 개정 내용 ) 

믿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1) 직접 사용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보완(§2,§20,§22@,§50@) 

개정전 

<직접 사용 용어 정의 신설(§2-8호) >

이신설) 

〈직접 사용 용어 정의 보완(§20, §2낀@, 

§50® ))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 

。사회복지법인 감면 중 직접 사용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적접 

사용 

〈개정 내용〉 

【직접 사용 용어 정의 신설】 

개정후 

。직접 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 감면 중 직접 사용(종 

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 

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 

는경우를포함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감먼 중 직접 사용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 

유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교단체 등 재산세 감면 중 직접 사 

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 
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 

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동안 「지특법」에서 자주 사똥하는 용어인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음 

g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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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용’의 용어가 116개(‘13 .12.31 현재 「지특법」)가 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동산 소유자(인적 감면) 또는 사용자(물적 감띤) 

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인적 감면) 소유 관계를 기준뜨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는 견해 

=추 직접 사용이라 합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직접 호텔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아님.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3714, 

11. 8.3 등) 

(물적 감면) 소유 관계보다는 사용용도 측면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판E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 

걱 「지방세법」 추정사유 중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같은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8두15039' 11.l. 27 둥) 

• 「지특법」에서 수익사업(임대 포함, §2 2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 감먼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 개정 

-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헤택으로 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 

【직접 사용 용어 정의 보완】 

• 종교단체의 경우 그 고유목적 사업이 종교 업무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및 해당 부동산 보유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규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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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감먼 입법절차 규정 명확화 (§4) 

개정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인용규정 

정비 (§4(1))) 

。제97.조의2 

〈조례 감면 입법제한 규정 명확화 (§4 
~3)) 

이신설) 

〈개정 내용〉 

개정후 

。저1182조 

。제93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감면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도입에 따라 「지특법」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현행화 (법 제97조의 2 - 법 제182)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섬 재산에 대해 「지특법」 제93조에서 감면 입법 

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 감먼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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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감면 규정 정비 (§78) 

개정전 

<~엠용 건축물 인용규정 정비 (§78@1)) 

o~법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 
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 

히는부동산 

〈산업단지 감면 정비 (§78@2가목)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지{공 

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하려는자를포함한대 

〈개정 내용〉 

개정후 

。t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 

로취득하는부동산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 

([공장용 건축뭘「건축법」 제2조저11항 

저12호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 
하여 중소기업자어|게 임대하려는 자 

를포흔}한대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는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저13항(벤처 

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78조에서 산업용 건축 

물 등의 범위를 중복하여 다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 

※이와 관련한 「지특법시행령」 제34조 규정도 불필요하므로 삭제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임대 포함)에 대한 감면 취지는 공장건축(신·증축) 

을 장려하기 위함이므로, 

산업단지에서 토지만 취득 후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은 감면취지머| 맞지 않아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 

(분양을 받은 자) 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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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 효법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규정 명확화 (§121) 

개정전 

〈효법중소기업 재산세 감면(§121)) 

。창업중소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 

업용재산 

〈개정 내용〉 

개정후 

。창업중소기업 등이 직접 시용(임대용 

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정의함에 따라 

「조특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관련 규정 정비 

- 창업중소기업 및 장업벤처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감면 이후 저13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김면 배제 명확화 

g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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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구: 마파트형 공장) 추|득 감면 

톨룹겔탈I 

@ 「지방세특례제한법」 저158조돼 2 

률렐g료를 

@ 설립자 ; 설립허가증, 준공검사필증, 신축 제비용(증빙서류 점부) 

@ 분앙자 ; 분양계약서, 잔금 왼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룰훨룰를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룰월월휠l 

@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앙 받음‘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영위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률훨뀔걷를 

@ 설립자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푹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 분양자 

-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g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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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젠터 풍에 대한 감면)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렁에 관한 법률」 저1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자어|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저128조의 5 저1 1 항 저11호 및 저1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 
시설용’ 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걱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앙 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앙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럽에 관한 법률」 저1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실립텐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입주.A:K「중소기업기본법」 저1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대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아니하는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사려I 1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적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저12조 저1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설립)하였다면 신축{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부분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할 뿌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행자부 세정-4793 , 2004.12. 3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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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1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추징 요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앙 · 임대하기 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 
주할 수 없는 비영리 장학재단 ζ에게 이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Z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며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대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 120호, 2006.12.27. 
참조) 하겠으므로, 감면조례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함. 

(행자부 세정-1871, 2007.5.22) 

At려13 

아파트형 공장의 추징사유 판단 
공장을 분앙 -임대하기 위하여 부등릎f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a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앙 · 임대한 경우라면 동 감먼조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앙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앙한 

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앙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아따트형 공장 
분앙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행정자 
치부 심사결정 저12006-1120호, 2006.12.27. ; 제2001-310호, 2001.6.25. 잠조) 

(행자부 세정-3145, 2007. 8. 9) 

사려1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먼추징요건 

아파트형 공징을 신축 취득한 자가 r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먼제받은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용도 변경 

하여 저13자에게 위투h하여 S「해 법인의 직원 뿐만 아니라 아따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직원도 이용하게 하는 경우I라면 비록 임대료 없이 운영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 

라도 동 감면조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지방세정팀-5361, 2006.10.3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98호 2007.2.26. 침죄 

(행자부 세정-3534, 2007.8.29) 

사려15 

아파트형 공장 감면 후 법인올 설립하여 무상 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서 아파트형 공장의 소유권을 변경힌f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가 시용히는 경우 그 아파 

트형 공장을 법인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징대상임 

(행안부, 행심 제2006-412,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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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기업부설연구소 말원〕 

톨룹뭔탈l 

@ 「지방세특례제한법」 저146조 저11항 

.:걷~PJif,검를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인계정멸원장, 연구소 설계도면 

I암Sill를를를l 

@ 취득세 100% 감먼(농특세 100% 감먼) 

@ 재산세 100% 감면 

l암뭘iil1헤~ 

@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저11함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임)의 인정을 받은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먼적만큼 감면 인정 

@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 

률훨뀔딛를 

@ 부동산을 취득하여 연구소 살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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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부 

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젤차를 거쳐 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므로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연구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님.(행심 저12005 62호 2005.3.3) 
@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장관의 인정을 받아 

연구소로사용해야할 

@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 설치하고 4년간 연구소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함 

@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면제대상이므로 차량, 연구원 사택은 안 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상의 면적만 감면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띄 7배 이 LH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함에 

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괴서|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이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먼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앵령」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CD법 저146조 저1 1항 본문에서 ‘대휠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저11 항 저1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장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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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I 1 

• 기업부설연구소 추징사례(행안부 지방세 운영과-357, 2011.1 .2이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주식 49%를 보유한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부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지방세법」상 감면의 

요건 및 법률효과는 납세자어|께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한 ‘직접 사용’ 이란 소유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 

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a해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7K주식의 49% 
보유) 장기캔임대기간 10년) 잎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없이 사용한다고 하더라 

도, 별개의 법인이 각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으로 볼 수 없다. 

At 려| 2 

• 연구소를 건축 중인 경우{지방세운영과-910, 2008.9.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경우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저11항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f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않는것임 

사려13 

• 기업부설연구소 공용부분 안분(지방세운영괴-4080, 2012.12.18)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전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이중 회의실, 구내식당, 지하주차장 등을 기업부설연구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 
고 건물 내의 본점 사무실과 공동으로 시용하는 경우, 본점 사무실과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먼제할 수 %!는지 여부 =*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면구소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한도로 하되(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828, 2011.12.26 침조), 한도 
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 본문 단서의 추징 규정에 따라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의실, 주차장, 구내식당 등 공용사용 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를 먼제함이 |각당하다고 할 것(舊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3768, 2007.9.14 참조)으로 판단 

털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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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감면 ) 

톨룹뭔틸I 

@ 「지방세특례제한법」 저158조 저14항 

률렐g료를 
@ 벤처기업확인서 

@ 사용계획서 

틀꽤뭔를훨l 

@ 취득세 37.5%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 감먼분농특세납부 

(감면된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과) 

룰펀룹휠l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률훨뀔걷를 

@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등L느; ?#같F 
] ' '- C그,--

「지방서l특~fl저l한법」 제58조 저14항(벤처기업 퉁에 대만 과세특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 2월 3 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118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한다 

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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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 

톨룹뭔틸I 

@ 「경기도 도세감먼조려|」 저17조(도시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률렐g톨률 

@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법인 장부 등 

틀폐뭔틀결l 

@ 준공업지역 취득세 50% 감면 / 공업지역 취득세 100% 감면 

@ 감먼분농특세납부 

(감먼된 취득세가 중과어|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패 

@ 재산세 50% 감먼(5년) 

를캘룹훨를 

@ 준공업지역 또는 택지개발지구(공업지역에 한한다)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 · 증축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률훨뀔걷를 

@ 추|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사용하는경우 

a 



렐. 

~ 턴!과센쥔먼전!쉴 

「경기도 도제감면조례」 제7조(도시영 공장 퉁애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1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저1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저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1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저1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징을 신축 

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저1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 및 면제된 취득세들 추짐한다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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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물적 분할/인적 분할 감면 ) 

톨룹뭔탈I 

@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저11행 저16호 

률렐훌료를 

@ 분할계약서(자산승계 목록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종전, 분할 신설 법인) 

@ 5년간 부가가치세 실적증명서 

@ 법인장부 

@주주명부 

틀겔렐를렐l 

@ 휘득서| 100% 감먼 

@ 감면분 농특세 100% 감면 

룰펀룹첼l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분흘념}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 

@ 종전 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법인을 신설 

@ 신설법인의주식 

(인적 분할) 종전 법인의 주주에게 소유비율에 따라 안분배정 

- (물적 분할) 종전 법인 100% 보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배정) 
@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감면 

률훨뀔원를 

@ 분할 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분할한 

사업을펴l지하는경우 

멍 



텀3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의 면제 풍)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먼제한다. 

(2010.12.27. 개정) 

6. 「법인세법」 저146조 저12항 각 호(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저11 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저146조의 3 저13행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저1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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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법인합병 감면 ) 

톨률뭔를. 
@ 「지방세법」 제15조 저11항 저1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저1120조 저12항 

를렐훌료를 
@ 합병계약서(합병, 끄|합병법인익 재무제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띠합병법인) 

@ 사업지등록증(합병 띠합병법인) 

@ 법인 잠부(합병법인) 

@ 주주명부(합병, 띠합병법인) 

@ 1년 이상 부가가치세 실적증펑서(합병, 피합병법인) 

훌훨풀를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 농특세 감면 여부; 감떤 요건 참조 

룰펀룹휠l 

@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합병 

@ 합병에 따라 앙수하는 부동산 취득 

〈감면분 농특세 감면 조건〉 

@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언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계속영위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0 1상E즈로서 그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고, 합병 등기일이 속히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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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걱룰회일llf.런l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경우 

@ 묘|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세울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저1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낀0/1 ,0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 

세법」 제15조 저11 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먼제한다.(2010.12.27. 개정) 

@ 



웰 사업양수도(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감면 

톨흩흙훨l 
@ 「조세특례제한법」 저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저15항 

률렐g릎를 

@ 사업앙수도 계약서(자산 부채 앙수도 목록 첨부) 

@ 자산평가서(감정평가서) 

@ 개인사업자 폐업증명서 

@ 사업앙수도 당시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자산 부채명세서 첨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들기부 등본, 법인 장부 

@ 법인 개시 재무상태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주주영부 

-댐~톨륜률l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분농특세납부 

(감면된 취득세가 중과에 해당할 경우 감면분 농특세 중과) 

-힘~ 

@개인사업자가발기인 

@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순자산가액 <개인사업자가 춰득한 주식 또는 지분가액)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적 앙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개인사업자와 법인간 동일업종; 유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률훌펄원를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딩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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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2조(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앙도, 
앙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대으로 전환하는 겸우 그 사업용 고정자t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수있다. 

@ 저1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뜨|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적용한다 

「조특법 시앵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홈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퉁) 제l항 제2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똥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헬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조특법 시앵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쩨의 이월과세) 

@ 법 저132조 저1 1 항에서 ‘대통렐렁으로 정하는 사업앙도 · 앙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저1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암도하는 것을 말한다-

At려I l 

취득세 감면 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추징 여부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969, 2008.9.3) 
• 개인기업이 협동화 사업단지 네에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접에 따른 포뀔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히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 
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3.14. 선고2002두1 2182판결) 할 것이므로 법인 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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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톨룹뭔탈I 

@ 「조세특례제한법」 저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저1120조 저13항 

를렐g료를 

@ 벤처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 당시 사업지등록증 

@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서(대표자 사업이력을 증명하는 서류) 

틀폐뭔틀결l 

@ 취득세 100% 감면 

@ 감면농특세 100% 감면 

룰펀웰첼l 

@ 짧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행|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장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εH업벤처기업’ 에 관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저16조 참조 

률훨뀔걷를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임대 포함)하는 경우 

@ 초|초 사용일부터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임대 포함)하는 경우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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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먼제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뿐(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시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흥엽(벤채중소기업 

효엠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r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0 효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일 것 
핍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팀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할것 

1. 합병 분할 · 헌물출자 또는 사업의 앙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득L느二 7~드F 
] 1‘-- 0' 

3‘ 펴|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펴|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잉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저16조 저1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덩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2) 짙법일 기춘 

·법 인 법인설립 등기일 

• 개 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과 「동법시행규칙」 

저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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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홀볍 업종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댄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대통 

령렁이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 중소기업자의 요건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자띈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대 이내일 것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렁」 저13조 저12호의 규정에 적합 

할것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헬령」 별표2 저1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 및 간접 소유를 포함)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 

액01 1천억원 이상 또는 지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에서제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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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I 1 

창업으로보지않는경우 

합병 분할 · 현물출자 등을 통하@|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상속이나 앙도에 의해 사업체뜰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매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뜰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 

At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는 εH겁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되지아니함. 

At려1 3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입차 시 정당첸 사유 판단 

장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등게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6'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위 규접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행지부 세정-1735, 2007.5. 1따 

사려1 4 

창업의범위판단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 사업이 A법인은 골재 채취 및 가공처리 판매업이고, 
B법인은 벽돌 블럭 흉관제조 판매업으로서 효댁표준산업분류상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A법인이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허개토석채취 허가권) 사항을 앙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저16조 저14항 저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앙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행자부 세정-2960, 2007.7. 3이 



사려15 

창업의범위 

體뤘.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법인 설립 이후 다른 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용된 적이 없는 공장을 임차 
하여 공장 등록을 하였다고는 하니 임차한 당해 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 
에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토지상에 동종 업종의 공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행자부 세정-5199, 2007.12.4) 
※ 임치공장에 대한 창업의 범위는 이미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사려16 

청업 당시 창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이후 업종 후가는 창업이 아닙 
창업(벤체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저16조 저14항 
저1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163, 2009.5.29) 

At려| 7 

동종의 사업율 영위하는 경우는 창얽으로 를 수 없음 
정구인이 6년 전에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기뻐 관계 없이 「집|특뻐|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감사원 감심 제2007-31호, 2007.4.4)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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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방세특례제한밥」 어| 의한 기업 감면제도 ) 

l다~PJ~걷톨킹꾀II넌;텀를댐II 運I

2. 
<;>

대상세목및 
감면율(%) 

관런조문 
(조-항-호)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 집적 
r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앙 또는 임데할 목적 취득세(100%) ’ 재산세(50%) §58--<D 
으로취득하는부동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 저|외 
취득세 재산세(중고} 제외)「 - -
등록먼허서|(중과 제외) §58• 2 

신기술 장업 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커축물로서 고장 ' H 

」 - ; 。 - 취득세(100%) 재산세(50%)시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을 신죽야거나 증녹 I 58• 3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뜸업무에 
; 취득세(37 .5%) 재산서1(37.5%)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는 부동산 , I §58-@ 

~원빼한야II!를톨흘낀II넘i됨를 ;훨l 

용 
대상세목및 
감면율(%) 

관련조문 
(조-항-호) 

κ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며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앙, 임대하기 위한 취득세(5이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 
취득세(5이 

분앙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 취득 뿌동산 

1「지방세특례제효법」 
재산세(37.5) I I §58의2키P 

재산세(37.5) ' I §58의2키2 



I "'맏| 짧는 끼||샤1\11 샘 」

l톨를.”띤암등휴걷를를킹꾀II덤;l 5롤훨l 

LH 도g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댁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 
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전문기술인력 앙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대상세목및 
감면율{%) 

취득세(50%) 

관련조문 
(조-항-호) 

「지방세특례제효법」 
§59」D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제 분앙 I 
I 취득세(50%) 재산서1(50%) ,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I §59」2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까 해당T 
사업에 직접 사용 · 분앙 임대를 위해 최초로 | 취득세(100%) 재산세(50%) I I §59갱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 

l톨흩”·띤흙닫를--를를를웬II빠l 람를맨PJI를를활1• 

§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감면율(%) (조-항-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 가공 등을 
취득세(50%) 

「지방세특례제흔법」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60--<D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접 . 
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과 취득세(75%) 

§60--<D 단서 
사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ι----------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취득세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1000분의 20 적용) §60~ 

ε법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지가 효법 . 
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취득세(100%) 재산세(50%) 

§60---®-1 
하는부동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재산세(중과 제외) . 
등록면허세(중과 제외)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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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룹뭔틸l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룰펀훌료를 

@ 사업시행자 매매계약서, 신푹 제비용, 법인장부 

@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분양계약서, 잔금 완납증명서 

--폐딛뚱 ... 

@ 취득세 : 100% 

@ 재산세 50% 

l암펌늙회I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섬하기 워하야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산업용 건축물 신축 

@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률훨뀔걷를 

@ 사업시행자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 

하지아니한경우 

@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 추|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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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저1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먼) CD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116조에 따 

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저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2이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먼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 

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 

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저|)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 

업딘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짐한다.〈개정 2013.1.1 ‘>

@ 저1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앙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141조에 따 

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대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저145조의 13 제1항 

저1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하고 2이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캠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저|)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 

13 저11 항 저1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델 추징한다.〈개정 2010.4.12., 2013.1.1.> 

@ 저1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 

딘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를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뚝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 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4.1.1. 개정〉 
2. 2014년 1 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딘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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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 

업단지의 경우에는 먼저|)한다 

@ 저11호 각 목의 지역(이하 R산업단지 등R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저1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 

2013.1.1. 2014.1.1. 

1. 대상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턱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재공장용 건축뭘「건축법」 제2조 저11항 저/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신에 대해서는 2이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효H각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 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먼 

저|)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a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14항에 따 

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ζ비해당 산업단지관리기 

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경우 

@ 저12항 및 저1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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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앵령」 

저1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저158조 저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 

령렁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12조에 따른 공장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 

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렬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16조 저1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셉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 

법」 저12조 저1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저12조 

저1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130조 저1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 

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 

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문은 제외한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척」 

저1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저178조 저1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 

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펑투영먼적 

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를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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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0두29253,2012.9.13) 

• 甲 주식회사가 시호F국가산업단지 절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 저1276조 저1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 

으나 관할 행정정이 위 규정에 해E갖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 

안에서, 甲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 

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EI'하다고 한 사례 

판례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2두17179,2012.11.29) 

판시사땅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이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리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고 저1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 
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걸요지 

• 구 「지방세법」(2010.1. 1. 법률 저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저11항은 본문의 궐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 이라 한대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침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 

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 

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1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저1276조 저1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S「하지 않는다고 해석힘이 상'EI'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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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의 산업단지 안에서 춰득세 등 감면대상인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 
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지원시설이 아닌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 
시 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싣 

• 가 구 「지방세법」(2010.1.1. 법될 저19924호 개정되기 전의 것h 저11 12조 저13항에 
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저1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히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 저12항 저1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 
시설 및 시협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꺼이라 한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휘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 

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 

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12또 저1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저12조 저1 1호에서 공 

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저|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 

원 조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r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 창고 경비 

실 전망대 주차장 ·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 시 비과세 감면규정을 먼 

저 적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산 

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 · 지원 
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 

부 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 잠조)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ε벤 경우 그 사 
무실이 본점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오직 ~해 공장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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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신 증설 짧에 대한 취득세 )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저16조) 

@ 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경우 

@ 세 율 ; 표준세율 + 중파기준세율(2%)의 2배 =수 6.8% 

※ 원시취득표준세율(2.8%), 중과기준세율(2%) 

@ 신 고 납부 ;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1. 중과세 대상 공장의 해당 조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공장 건축물의 연먼적이 500rn' 이상인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 그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함. 

2. 중과세 대상 지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정비계획법」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콕동, 불노동, 마전동, 금콕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전평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앙시, 수원시, 성남시, 안앙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저|외), 남앙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매동, 이때동, 삼매될,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3. 중과세 제외되는 대상 지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칠 의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 공업지역에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 500m' 이상인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저1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세가되는지? 

답 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 500m' 이상인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 
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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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본점용 부동산 신 증축에 대한 취득세 )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본점용부동산의 범위 

-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휠산과 그 부대시설(지점은 제외) 

@ 세 율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2배 =수 6.8% 

※ 원시취득표준세율(2.8%), 중과기준세율(2%) 

@ 신 고 납부 ;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1. 중과세 대상 해당 조건 

• 법인의 설치 근거 법령, 소재지, 설립일에 불구하고 모든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 

사업용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 증설하는 경우 

(다만, 지점의 사업용 경우에는 제오|) 

•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때는 제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지방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접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칠 의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10년 이상 된 법인이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답 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 건물을 신축 시 취득세 

중과 여부는 법인의 설치 곤거 법렁 소재지 설립일에 불구한 모든 법인 

이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뿌동산에 해당되며 다만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또는 본점 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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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계취득떼 대한 취득세 중과세 )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법」 제13.조 저1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 ·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i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01하 이 조에서 같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저16조) 

@ 중과세 대상 

• 본점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 

•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당해 지점용) 

• 대도시로 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 

•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삐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승계취득 표준세율(4%) × 3배 -(2% × 2배) :8% 

@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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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지점(사무소)의 정의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01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저1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먼세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저1 1 1조 저12항에 따라 등록 

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저16조) 

·중과 대상 .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 

하는부동산등기 

• 지점의 요건(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사업자 등록대상 사업장(「부가가치세법」 등) 

- 인적 설비 (~해 사업 수행 직원) 

- 물적 설비 ('6「해 직원 근무 사무실) 

@ 본점과지접과의 비교 

본 점 

•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등이 
행하여지는장소를말함 

지 점 

• 본점과 별도의 사업자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 
고 계속하여 ~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 
여지는잠소 

• 예산,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 
적인 거래업무를수행 

칠 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상가와 주택 등 부동 
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정우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답 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의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 

산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저1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t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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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중고}서|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저16조) 

@ 중과세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니 지점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등기 

※설립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또는출자액 증가포함 

@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 영리법인 설립 및 증자(5년 이내) 불입한 주식금액의 1,000분의 12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증자(5년 이내) 불입한 출자총액의 1 ,000분의 6 

@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기 

• 대도시 내 지점 설치 4020(〕원의 3배(120600원) 

• 지점의 이전등기 40,200원 

@ 법인본점이전등기 

구 t:I 
} 
'"'"-

대도시 LH -대도시 내 

대도시내-대도시외 } 
대도시 오|-대도시 내 | 
대도시 오|-대도시 오| ' 

신소재지 

1 12,500원 
112,500원 

자본금의 1 ,000분의 4(3배 중패 
112500원 

@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구소재지 

40,200원 

앤,200월-
40,200원 
40,200원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세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질 의 대도시 외에서 설립하여 텅록면허세 중과 예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대도시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렁」 제26조 저11항 제1 2호에 

서 규정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면 대도시 지역으로 전입등기 시 자본금의 1,000분의 4 서l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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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렁」 저126조 저11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12조 저1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저12조 저1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오|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펀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똥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저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4륙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휘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저1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를 시행렁」 별표 1 저12호 마 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샌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떼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12 
조 저1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저13조 및 별표 1 
에따른장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 
하는사업 

9. 「의료법」 저1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저11 9조 저11 항 저1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저14조에 따른 시가표준 

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저113조 저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저13호 가 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t흩 



t멸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저12조 저1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 

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저12조 저12호 저15호 ‘ 저18호 · 저1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중계 

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1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경영 

하는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저1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ε법지원을 우|하여 수행하는 사덩.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판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 

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리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저1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맨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저1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수행하는사업 

22. 「주택법」 저176조에 따라 실립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저1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정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 

경기장 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저1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저1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 

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저121조 저1 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저145조 저1 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저152조 저11 흔뻐| 따른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1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I I ,,법에| 도월 류는 끼"' ~ ""' 섬g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1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저12조 
제2호의 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 
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저11항 저1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살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저122조에 따라 
경영하는사업 

3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저180조의 2 저11 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 저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적용한다. 

32. 「전기공사공저|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1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수행하는사업 

굉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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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h군젠젠톤완졸륜←→ | 
| • 사후 구제제도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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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저11항) • 사전 구제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과서|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8:체의 ε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정구할 수 있는 제도(이 제도는 과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정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 

2. 경정정구(「지방세기본법」 저151~) ‘ 2011.1.1 신설 

•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과다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과세관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괴를 통지하여야 힘. 

• 경정정구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정 등을 정구할 수 있음. 

3. 이의신정 (「지방세기본법」 저111딩조) 사후구제 

• 지방세 부과(경정청구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는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 

4. 심사청구/심판정구(「지방세기본법」 저1119조) • 사후구제 

• 지방세 부고H경정정구 포함) 또는 이의신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재심 

성격의구제제도 

5. 행정소송 

• 이의신청 절차에 구제가 안 되면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t굉 



@ 부과고지된경우 

90일이내 

「90일 이내 I I. 00일 이내 ‘ 심사청구 90일 이내 
이의시척 / (심판청구) /L 

j' 
90일이내 

90일 이내 바로 소송제기 (2002.1.1 시행 

@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 감사원 심사정구를 거친 경우 

-• --

81 



@ 

「--
~일 이내 (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 7f능) 

90일이내 
(시군구서0 

----

Q)OO일 이내 (시군구세, 심시청구 생략 가능) 

@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 도지사 

-행정안전부경유 

90일이내 

90일이내 

∼. 

90일이내 



기업지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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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지원 ) 

률멀훨룹률 

@ 건축주 

• 지원대상 ; 지석산업센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착공 후) 

· 융 자 액 200억원 한도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건설자금의 75% 이내 

· 대출금리 변동금리 

• 대출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 
. 지원절차 

• 

• 근 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려|」 저/14조 

@ 입주기업 

• 취득세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37.5% 감먼 (5년간) 

톨뿔훌롤뜰훌활표톨 

@ 신청기간 

• 별도 공고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신정서류 

• 신정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에 한함) 1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기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l훔포핍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 "fi' 031- 8045-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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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경기창조산업안앙 
센터(K센터) 

동안벤처센터 

만안벤처센터 

몹-초| i 입주기간 
도안구 시민대뀔 248 I I ' 기본 2년(최대 6년) | 
번길 25 I 

도아구 학의로 250 너 | 
I 7 1본 2년(최대 6년) | 

(관앙두산벤처다임 內) 「 | 

] 만안구 안앙로 138번길 5 꺼|본 2년(최대 8년) T 

임대료(월/3.3m') 

20510원 

15,405원 

790(〕원 

를뿔훨룰톨 

@ 입주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을 안앙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본사이전조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밥을 기업 

• 지식산업 관련 중소기업 

@ 입주가능업종 

• 지식산업 관련 기업 스마트E 콘텐츠, S/W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영상 , 영화산업,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산업, 

전기 전자등 

@ 선정제외기업 

• 금융기관에서 대표자 또는 법인이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 발생 업체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흥F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를릎훨훨를 

•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입주심새서류+발표심사)-- 결과발표 및 계약체결 

l흡댈됩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딩 'Ir 031-8045-2553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운영팀 ‘g 031-8045-5191 

@흩 



@낼 

〔題 중소기업육성I념 지원 ) 

률쫓훌E뜯흙훨푼를 
@ 융 자 규 모 . 1 ,500억원 ※2013년 대비 60억원 증액 

@ 자 금 종 류 • 운전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 지 원 대 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17개 업종 

@ 융 자 한 도 운전 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운전 기술개발지금 + 일반시설자금 업체당 8억 이내 
@ 융 자 기 간 . 3년(운전 · 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지금), 5년(시설자금), 

단게어음할인)자금(1 년) 

@ 융 자 금 리 은행별 「대출최고금리 사전 고시저|」 운영 
• 자금종류별로 적용 대출최고금리 및 실행금리를 시홈페이지에 전 -후 게재 

@ 이자보전율 1% ∼ 2%(자금별) 

끓팔∼∼군플 | 자 금 성 격 | 시 o~맨율 
운전 기술개발자금 |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I 1.5% 

여성기업, 징애인기업, 시 우수기업, 도 유망중소기어 
우대기업 다 2% 

재해기업, 사회적기업(등록 및 인정기업 공통) 

특별시책캠 며펴훤 고용, 관내업체 간 물품, 용역, 공사거래 1.5% 
시설자금 토지 건물 매입 등 1% 

l헤톨믿톨l를월톰딛l 

@ 지원규모 90억원 @ 지원한도/기간 8억원13년 

@ 지원대상 S「해 연도 안앙시민 1인 이상 t닦고용 또는 임시ξ을 정규직 전환기업 
※단, 'aOH 연도 전입기업의 경우 전입 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업체별 지원액 5천만원/고용 1인당(임시직을 정규직 전환 시) . 3,000만원/1인당) 

E훨웹뭘를률멸원l 

@ 신청 접수 상반기--‘14.1.6부터 e뾰f기 자금 소진 시까재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하반기 ‘14.7. 1부터 하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 접수 및 평가 , 관내 협약은행 (10개 은행) 

@ 지원결정 . 시(시一은행, 업체 통봐 ※국민 기겁 농협 신한우리 오|환 6에 씨티 £은행 

-휠뭘l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a" 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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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 우수기업 선정 ]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우수 

기업을선정하여 지원 

룰털렐걷를 
•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주 수상의 경우 포함) 

l말렐랩l 

• 10개 업체 내외 

※여성기업 신정시 심사가점 5점 부여 

I릴펠벨랩뭘l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지원 ‘ 2°ki (일반기업 : 1.5%)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 시의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참여 시 우대 (5점 가점부여) 

•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딴 부착 

률훨훨뭘톨 

· 모집공고 및 접수 ; 5월 

· 심사및 선정 6월 

· 인증서 및 인증판부착‘ 7월 

l홉표렘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H' 031-8045-2552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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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선정 ) 

를꿇꿇띔를 

@ 2년(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톨뜸 •• 원률필똥l 

@ 평가방식 ; 1차 서면평가, 2차 질의 · 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7 |준 ; 보유콘텐츠 사업모델의 우수성, 사업화 성장성 등 
• 입주방식 평가 순위별로 입주 선택권 부여 

I플훨폴뭘 

• • --

l흡풀웹l 

• 안앙시 정책추진단 스마트창조도시팀 'U 031-8045-5816 
• 스마트콘턴츠센터 'U 031-340-8000, 8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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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암언!DJ‘·핀l 

• 제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산업, 점단 · 지식산업 및 공고 당시 지정업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관외기업을 관내로 유치한 경우 
• 투자액(토지 매입, 건축, 건물 DH입 등) 50억원 이상 

-암률.륜를l 

포상금 
포상금 가산 

(종업원수 기준) 

20명 이상 30명 미만 10% 

30명 이상 50명 미만 15% 

50명 이상 70영 미만 20% 

70명 이상 90명 미만 25% 

90명 이상 120명 미만 30% 

120명 이상 150명 미만 35% 

150명 이상 40% 

·포상금 

민간인 투자{유치)금액의 0.1% 
공무원 민간인 기준의 60% 
※실적가점 별도부여 

·지급한도 

민간인 5천만원 
공무원 2천만원 
※예산의범위에서지급 

틀훌끊띔풀꽃렐펜l 

• 포상금은 매년 6월말 공고 

• 동일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띔 이상인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 

• 동일인이 E때 연도 2개 이상으| 기업 유치 시 기업규모가 가장 큰 건만 인정 

I멀릎폴핍l 

l훔꿇럽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텀 1r 031-8045-2552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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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훌 기업 sos 지원 
기업 sos 상담창구 운영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따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텀 

톨릎뀔깜톨 

@ 연중 

ml톨겔l 

@ 공장설립 및 주변인프라, 
세무 회계,교육등 

창업 벤처, 자금, 판로 · 수출, 기술 인증, 

롤렐촬휠률 

•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애로사항분류, 
주무부서 지정 

• 

·현ε뭘}동조사 
.현장토으|, 

처리방안도출 

l판훨편훌훌훨렐털톨 

·기업애로 sos 
지원센터, 
관련기관 
·처리방안확정 

• 직접 내방, 현장방문, 전화 잠 031- 8045-5566 

• 
• 

•One-Stop 
회의시확정된 
처리방안처리 
.처리결과 
민원인통보 

• 안양시 기업지원센터 인터넷 신정→ 검색창어| ‘기업 sos 안양’ 으로 입력 

• 안앙창조산업진흥원(기업애락 sos 상담) 'H' 031-8045 5186 
www.aca.or.kr I (구)w1Mv.ayventure. 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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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sos 전문위원 상담 

를탠많률믿훨렐훨I휠 ;률 
상담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 상담전문위원 

기술경영 (주)에샤시시 031)445-1151 민경룡대표 

색동법률사무소 031)381-5600 이항열 변호사 

법무법인샘 031 )425-0100 박찬력 변호사 

법률상담 법무법인동화 031)388-0017 김옥수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원 031)425 2700 장원변호사 

서안법률사무소 031)387- 5400 강영화변호사 

인사노무 노무법인평로 02)583 7111 구대진노무사 
•-

~그-'?"「 경기관세법인 031)461-2090 성령란관세사 

회계 회계법인 길인 02)3014 6000 성주형 회계사 

특허법률 위드특허법률사E뮤소 031)476 9870 박기원 변리사 

률플표럽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B 031-8045-5566 

• 기업애로sos상담센터 'B 031-8045-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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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부동산 매매 시 뒤의 사항 ) 

훌흩웰훌훌훌훨B뭘를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등기부등된등기쇠을 얼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 설정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 건축물 관리대장 ·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앙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 

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룰흩웰흩g률훨E뭘를 

@ 계악체결 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펀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이후 잔금지띔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 

계약 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룰폼훨톨훌g룰훌I뭘를 

@ 등기의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방법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롬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주의 원칙 특히 서면으로 등기를 신정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 

장이 필수적입니다-



I ,,써퍼 

@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l류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얀뷰 

• 등기원인 증서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부동산 앙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등기신정 수수료 매 부동산 당 15,000원 
(등기사항띔명서 등 수수료 규칙 §5의 2) 

@ 등기절차 

CD 매매계약서 
구청지적과 
검인(신고) 

@ 취득세납부 

계약서 원본 2부 사본 --
2부에검인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 시 검인 
불필요(신고필증 대처|) 

~~ 검인(신고)된 
계약서에 

인지첨부 
-> 구청세무과취득세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 등기권리증 
수렁, 
등기부확인 

• 서
 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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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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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 

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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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 자동차 구매에서 펴|차까지 ]

l를뿔률품뀔훨~ 

1) 자동차 신규등록(추|득 시)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전국 시 군 -구 차량등록 담당부서)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매수지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신규 

등록을 신정할 수도 있습니다 

※ 2010. 1 2.1.부터는 지역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시행중임 

@ 등록신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 본거지, 지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됩니다. 

가등록처리절차 

득록즉 버호파 
등록서E 등록서E 취득세 · 등록번호 g「g

A Tr -7 뉴 -> ‘ -> -> 번호판 -> 부착 
업-「 검토 채권매니 부여 [〔l「] [[l

른등ζl』ι특; 는5ζj 

나. 자동차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신조차 · 수입i” 

• 신규등록신정서(수입증지)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 허가증 
(신규등록 신칭을 위한 운행 시 10일간 임시운행 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번호판 2매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 번호판 대금영수증 

• 대리신정의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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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등록 의무 해태 시 과테료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별표2 잠조 2011.11.25 개정】 

등록신청 대행 거부 

등록신청 대행기간 경과 10띨 내 

매 1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미반납 시 10일 내 

매 1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자동차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 미부착 

2) 차량 취특세 납부(취득 단계) 

@ 취득세 세율 

〈차량 기계장비〉 

50만원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3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50만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단, 경형 자동차는 면제 

• 그 밖의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단, 경형 자동차는 면제 

• 영업용: 1천분의 40 

• 이 륜 차 •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1천분의 30 

@ 차량관련지방세감면 

- 「자동차관리법」 저13조에 따른 배기량 1 OOOcc 미만 경형 자동치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렬 100% 면제할(「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 

- 전국지동차등록번호로 변정 등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효「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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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납부(보유 단계)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걱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이라고할수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 12. 1)의 자동차 소유자 

나. 고}서|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다.세율 

-廳購흙---
800cc OJ하 

1,000cc OI하 

1,600cc 01하 

배기량 

100원 --
1,000cc 01하 

140원 1,600cc OI하 
2,000cc o |하 1 200원 

시시(CC)당세액 

80원 

140원 

2,000cc 초과 J 22끊- 1,600cc 초과 I 200원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댐 개정(세율 조정) 
*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므로 2012. 6월분 자동차세액은 2012.3.1 5일을 기준 

으로 개정 전 세율+개정 후 세율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부과 

라.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웰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 1 ∼ 12.31 7월 ∼ 12월분 



j騙繼織if~i~~~}ft~;:;~~i~I
I 11맘에| 도월 쥬는 에tit 1\11 션엔 」

2) 지동차 이전등록 · 말소등록 

@ 등록된 자동차를 앙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정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뚫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체 없이 이전등록을 신정할 수도 있습 

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첼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잠) 

• 앙도증명서(인감증명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떻인(타 시 · 도인 경우, 단, 전국번호는 제외) 
※ 이전등록신정기한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설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테 3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자동차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 신정서 

• 폐차 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입고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치등록번호판(폐차 · 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 · 교통사고 · 호때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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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셀프상속등기 방원 

• 상속인 스스로 상속등기 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 상속절차는 가급적 돌아가신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취득세 가산세 부과 유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등기소('B'1544-0773) 어| 문의 바랍니다. 

상속재산 ~ 
분할협의서 / 

1아A셔 
-「 0 

2 
상속등기 • 
첨부서류 • 

준비 

3 4 5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서 
신고 및 납부 구입(은행) 작성 및 저|출 

l웹 .. 똥잊잉;얘률픔켈흘띔PJI 뿔I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예시〉한 것처럼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해야합니다. 

헬l 률렐률를꿇뜯월률훨훨료톨윌 

• 피상속인(사망자)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기재) 
- 제적등본(결혼 당시부테 제적등본(피상속인의 전 호주) 
- 가족관계등록부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앙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앙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눈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1) 기본증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흔인관계증명서 

• 상속부동산 건축물 대장 및 또지대장 각 1통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여|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000는 년 월 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 

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 간에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부동산) 

1)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000 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헤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보유힌다 

2014년 월 일 

상속인 성 며ζ그 인강도징또는서엉 

주민등1록번호 

-;「R ± 

상속인 λc'i그 며0 인감도장또는서영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성 며ζ〉 인감도징또는서영 

주민등록번호 
-?「〈 ± 

{)"4「느。 L」I 성 며C그 인감도징또는서엉 

주민등록번호 

~「 -A‘-

※ 인감도장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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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부동산 소재지 구칭을 방문하여 기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합니다 

.옆뀔.톨틸품렬펄!흡룰렐를R E훨. 
@ 취득세 신고서에서 상속부띔산의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국민 

주택채권을구입합니다 

를훨텀룰품훨”현흘IR철 i핸힘혐률률~I텔뜯훌----
‘~ ... 아-- ·~‘g에. · ~·띠기기 

·‘t’·짧앓>I소 

i글-뚱꾀 s 
~8”엌 이이" 비·…I</기 

ι효 
동산‘채권딩보 
찌l도시행'?_!니’ 

셰.,, 시 . . .. 3~ .융잉R 

" " 시미스l e‘MEf.:니다 
.렐힐. 

o • oCJDB D 

씨도- -- ‘ 3 .O}) 동“,;;,~µ, 

i 、--,•• , ·* .인,, 
。Jε{냉동、1;1 

• 잉률상 

• 밍 연 ,,() 진자11e11이 c~•。,m) e 

i,._e 획---기쇼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 . go . kr)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 

다운로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 및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시먼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전화번호 

번호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업 C그 

-「

안양등기소 1544매773 등록세 신고 시 등기업무 문의 

2 인앙세무서 467-1200 국세와 지방세 흔동 조심, 유가환급 신정 

」-----3 동안앙세무서 389 8200 국세와 지방세 혼동 조심, 유가흰급 신정 

4 안앙경찰서 1566-0112 운전면허 

5 인앙소방서 470 0211 소방관련허가 

6 안양교육청 380-7056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록 
- ---

7 만안보건소 80쩌-3472 건강진료 
--뉴-

8 동안보건소 8045-4472 건강진료 
{-

9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80Ll5-4261 개별공시지가 

10 동안구정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8045 4351 부동산실거래가신고 

11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80Ll5 4225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거|임장 등록 

12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8여5 4356 농지원부발급 

13 동안구청건설과하수팀 8여5-4535 상 - 하수도요금고지서 

14 시청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8045 2448 상 하수도요금고지서 

15 동안구청 건설과 도로행정팀 80쩌-4481 도로점용료 

16 동안구청 도시관리과 건축지도팀 80Ll5 4455 건축물관리대장 

17 동안구청 도시관리과 건축허가텀 80쩌-4302 건축허가 

18 동안구청 교통복지과 교통관리팀 8045-4563 주 정차과태료 

19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8045 4331 환경개선부담금 

20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8045 4315 ~흔C5「주-저 , 다라 」I저 , 시 「몰며저닙객「어'=' 시 」끼;」 

」------21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등록팀 8045-2133 차량등록 

22 시청 시민봉사과 차량검사텀 8045-2잉8 책임보험과태료 

23 시정시민봉사과여권팀 8045-2582 여권발급 

24 시정건축과건축행정팀 8045-2391 주택임대사업등록 -
25 시정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 8045-2046 학교용지부담금 

」-

26 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텀 8045-5647 유가보조금 

27 시정지역경제과유통팀 8045 2274 통신판매업등록 

• 동안세무과 팩스 ; 위택스 신고(위임장 전송) 8045-4275, 4297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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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안앙시 동안구청장 

• 발 행 일 : 201 4년 6월 
• 발행부서 안앙시 동안구정(세무과) 

• 자료작성 세무과(도세팀) 
('Zr 03 1 -8045-4491∼5) 

※ 몬 자료는 지밤세 침고용이므로 법적 잭임은 없습니다 



경기도 안앙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TEL: 031)8045-4491∼5 FAX: 031)80Ll5- 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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